
(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-참조8)

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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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출  자 : 성 남 시 장

1. 요구이유

○ 우리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인 「새롱이새남이집」의 위탁기간이 2023. 10. 14.

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양질의

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「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

및 관리조례」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,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(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)

○ 「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5조, 제6조

나. 위탁대상 시설현황

다. 주요 위탁 내용

○ 위탁 기간 : 2023. 10. 15. ∼ 2028. 10. 14. (5년)

○ 민간위탁금 : 금389,756천원(2023년 예산지원액 지원기준)

소재지 설치일 시설규모 정원/현원 주요시설

수정구 복정로
118번길 15-10

(복정동)
2009.10.5.

ㆍ지하1층, 지상 4층
ㆍ대 지 : 295.7㎡
ㆍ연 면 적 : 711.57㎡
ㆍ건축면적 : 147.11㎡

10세대 20명

/ 7세대 14명

ㆍ주거복지주택(72.95㎡)
6실

ㆍ주차장 6면
ㆍ사무실, 상담실,
교육실, 다목적실 등



○ 주요업무

분 야 단 위 사 업 주 요 사 업 내 용 비 고

생 활 보 호 지 원

◦생계보호

◦피복지원

◦아동보호

◦주거지원, 생필품지원, 부식비, 피복비

아동보호를위한기저귀, 분유등지원

심 리 정 서 지 원

◦심리검사

◦개인심리상담

◦집단상담

◦신경정신과 치료

◦가족치료상담

◦입소시 개인상담 및 심층 심리검사

미술치료, 모래놀이치료등전문치료,

외부전문가에 의한 집단 상담․치료

◦원가족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지원

교 육 지 원

◦기본교육

◦부모교육

◦경제교육

◦생활법률교육

◦안전교육

◦입소자의 인권강화교육

◦건강한 아동양육환경 조성을 위한

가족관계, 아동건강, 안전교육 등

◦안정적 가정경제운영과 건강한

소비습관을 위한 교육

문화․여가 지원

◦취미교육

◦공연관람

◦나눔봉사활동

◦명절행사

◦나들이

◦체력단련프로그램

◦다양한 취미강좌, 여가활동을 통한

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

◦봉사활동, 입소자간 친교, 체력단련을

통한자존감향상

의 료 지 원

◦진료

◦예방접종

◦모성의료지원

◦약품관리

◦모자의 질환 발견시 신속한 치료

◦영유아 예방접종, 산후 건강관리

건강검진, 응급상황에대비한의약품

구비등으로신체적․정신적건강증진

학력취득 및 직업훈련

◦학력취득

◦직업훈련 및 자격증

취득

◦학력취득, 각종직업훈련과정을통한

경험확대, 자격증 취득지원으로

취업에 대한 자신감 부여



○ 신청자격

∙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사무소나 분사무소가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에

소재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「민법」

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

○ 수탁자 선정 방법 : 공개모집

∙「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」구성, 서류 및 면접 심사 선정

∙ 심사기준 : 수탁자의 공신력, 시설운영능력, 법인의 재정능력, 시설운영의

전문성 및 안정성,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프로그램의 적합성 등

3. 향후 추진일정
  ○ 위탁모집 공고 : 2023년 8월

○ 신청접수 : 2023년 8월

○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: 2023년 9월

○ 위․수탁 협약서 체결 : 2023년 10월

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(비용의 보조), 동법시행령 제18조(비용의 부담)

나. 비용 발생 요인

○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(새롱이새남이집)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, 운영비,

사업비 보조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(비용 산출 내역 등)

○ 총 계 : 390백만원 (2023년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)

∙ 인 건 비 1.7% 상향(당해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향분 참고)

      ∙ 운 영 비 2% 상향(공공요금 상향)

      ∙ 사 업 비 2% 상향

○ 인 건 비 : 203백만원(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지급)

‣ 급 여 (기본급) : 3명(시설장1, 종사원2) = 141백만원/년

‣ 급 여 (제수당) : 3명(시설장1, 종사원2) = 31백만원/년

‣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: 3명(시설장1, 종사원2) = 31백만원/년

○ 시설운영비 : 49백만원

‣ 수용비 및 수수료 : 3,750천원 × 4분기 = 15백만원/년

‣ 공공요금(전기,수도등) : 5,000천원 × 4분기 = 20백만원/년

‣ 제세공과금 : 825천원 × 4분기 = 3백만원/년

‣ 차량유류비 연료비 등 : 500천원 × 4분기 = 2백만원/년

‣ 시설 유지관리비 : 1,250천원 × 4분기 = 5백만원/년

‣ 기타운영비 : 1,000천원 × 4분기 = 4백만원/년

○ 입소자 지원 사업비 : 138백만원

‣ 생계비 : 5,250천원 × 4분기 = 21백만원/년

‣ 피복비 : 300천원 × 8세대 × 4분기 = 9.5백만원/년

‣ 의료비 : 1,000천원 × 4분기 = 4백만원/년

‣ 교육․문화사업비 : 1,250천원 × 4분기 = 5백만원/년



‣ 직업재활 사업비 : 6,750천원 × 4분기 = 27백만원/년

‣ 수용기관경비(생활인 생필품) : 6,150천원 × 4분기 = 24백만원/년

‣ 입소자 상담치료 : 1,627천원 × 4분기 = 6.5백만원/년

‣ 시설 아이돌보미 : 2,800천원 × 4분기 = 11백만원/년

‣ 퇴소자 자립지원 : 15,000천원 × 2가족 = 30백만원/년

나. 추계결과
(단위: 천원)

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

총 소요액 2,021,996 389,756 396,943 404,262 411,720 419,315

미혼모자공동생
활시설운영

인건비 202,600 206,044 209,546 213,109 216,732

운영비 49,000 49,980 50,979 51,999 53,039

사업비 138,156 140,919 143,737 146,612 149,544

다. 재원조달방안 : 당해연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: 해당없음

작성자 : 복지국 여성가족과장 김 경 아

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1. 세입·세출 (단위: 천원)

구 분 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

세 출 2,021,996 389,756 396,943 404,262 411,720 419,315

인건비 인건비 202,600 206,044 209,546 213,109 216,732

운영비 운영비 49,000 49,980 50,979 51,999 53,039

사업비 사업비 138,156 140,919 143,737 146,612 149,544

2. 재원조달 (단위: 천원)

구 분 계 1차년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

재원 조달 2,021,996 389,756 396,943 404,262 411,720 419,315

의존

재원

소 계 307,219 59,219 60,311 61,423 62,556 63,710

보조금 307,219 59,219 60,311 61,423 62,556 63,710

지방교부세 - - - - - -

- - - - - -

자체

수입

소 계 1,714,777 330,537 336,632 342,839 349,164 355,605

지방세 1,714,777 330,537 336,632 342,839 349,164 355,605

세외수입 - - - - - -

- - - - - -

지방채 - - - - - -

기 금 - - - - - -

공기업 특별회계 - - - - - -

기 타
(채무부담, 민자 등) - - - - - -


